












제12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
내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② 공공기관등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







※ HWP 제품은 담당자 PC 설치 후 전자점자 파일 저장







전자점자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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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이미지 중 이메일 서비스는 전자점자 서비스의 단순 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● 전자점자

※ atsoft.kr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적용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위 이미지는 전자점자 서비스의 단순 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점자속성지정

2. 점자 확인

3. 점자파일저장
4. 전자점자 파일 첨부

※ 위 이미지는 전자점자 서비스 예시이며 실제 서비스는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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